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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에틸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규정에 따른 허용

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와 제1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의 규정에 따른 작

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산화에틸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성 및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

인자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산화에틸렌의 측정,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

에 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밀폐”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 상태에서 고형(固形)의 이물(異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를 말한다.

(나) “밀봉”이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 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 중량을 “정확하게 단다.”라 함은 지시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 시험조작 중 “즉시”라는 용어는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바) “검출한계”라 함은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나 양을 의미한다.

(사) “정량한계”라 함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정량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가장

최소의 양으로, 단지 검출이 아니라 정밀도를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3배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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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착효율”이라 함은 채취한 유기화합물 등의 분석 값을 보정하는데 필요한 것

으로, 시료채취 매체와 동일한 재질의 매체에 첨가된 양과 분석량의 비로 표현

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및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사항

(1) 이 시험법에 필요한 어원, 분자식 및 화학명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 ) 내

에 기재한다.

(2) 원자량은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협회(IUPAC)에서 제정한 원자량 표에 따른다. 분자

량은 소수점 이하 제 2단위까지 하고 제 3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 이 시험법에 규정한 방법이 분석화학적으로 반드시 최고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

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이라도 동등 이상의 정확도와 정밀

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시험방법에 표시한 사항 중 탈착효율, 검출한계 등은 각조의 조건으로 시험하였

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을 참고하도록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 값이 분석조건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시료의 시험, 바탕시험 및 표준액에 대한 일련의 동일시험을 행할 때 사용하는 시

약 또는 시액은 동일 롯트(LOT)로 조제된 것을 사용한다.

(6) 이 시험법에 사용하는 유효숫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에 따른다.

(7) 이 시험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학적 상식에 따르되 이

시험법에 기재한 방법 중 세부조작은 시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시험자가 적당히 변경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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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단위 및 기호 : 길이, 넓이, 부피, 농도, 압력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위는 한국산업규격 KS A ISO

80000-1(양 및 단위-제1부: 일반사항)에 따른다.

종류 단위 기호 종류 단위 기호

길이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m

cm

mm

μm

nm

농도

몰농도

노르말농도

밀리그램/리터

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

퍼센트

M

N

mg/L

μg/mL

%

압력

기압

수은주밀리미터

수주밀리미터

atm

mmHg

mmH2O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밀리미터

m3

cm3

mm3

넓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밀리미터

m2

cm2

mm2
무게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kg

g

mg

μg

용량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L

mL

μL

(9) 온도

(가)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Celsius) 법에 따라 아라비아숫자 오른쪽에 ℃를 붙인

다. 절대온도는 K로 표시하고 절대온도 0 K는 -273℃로 한다.

(나)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이하의 곳을 뜻한다.

(10) 농도

(가)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 또는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을 표시할 때에

는 중량/부피(w/v)%의 기호를 사용한다.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 기체 단

위 부피중의 성분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부피/부피(v/v)%의 기호를 사용한다.

백만분의 용량비를 표시할 때는 ppm(part per million)의 기호를 사용한다.

(나) 공기 중의 농도를 mg/㎥으로 표시했을 때의 ㎥은 정상상태(NTP,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 25℃, 1기압)의 기체용적을 뜻한다. 따라서 노출기

준과 비교 시는 작업환경 측정 시의 온도와 압력을 실측하여 정상상태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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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환산하여야 한다.

(11) 시약, 표준물질

(가)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화학용 시약에 규정된 일급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은 제조회사에서 표시하는 농도

함량을 따른다.

(나) 광도법, 전기화학적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법,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쓰

이는 시약은 특히 순도에 주의해야 하고,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함유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미리 검정하여야 한다.

(다) 분석에 사용하는 지시약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 KS M 0015

(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방법)에 규정된 지시약을 사용한다.

(라)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시약을 사용하며, 표준용액을 조제하

기위한 표준용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절히 보관되어 오염 및 변질이

안 된 상태로 보존된 것을 사용한다.

(12) 측정․분석 방법에 사용하는 증류수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

온교환수지로 정제한 탈염수(脫鹽水)를 말한다.

(13) 기구

(가) 계량기구중 측정값을 분석결과의 계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5 g(0.01 mg)까지 달수 있어야 하며, 화학분석용

저울은 적어도 10-4 g(0.1 mg)까지 달 수 있어야 하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이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리 기구는 한국산업규격 KS L 2302(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여과용 기구 및 기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

규격 KS M 7602(거름종이(화학 분석용)) 거름종이 5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

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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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

(1) 시료채취 기구 및 측정방법의 선택

시료채취의 목적과 시료채취시간, 방해인자, 예상되는 오염농도 및 실험실에서 보유

하고 있는 분석장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료채취기구 및 분석방

법을 선택한다.

(2)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제조

(가) 대상물질의 특성파악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준용액을 만들 원액(시약)의 순도와 특성(분자량, 비중, 노

출기준)을 파악한다.

(나) 채취시료의 예상농도의 0.1∼2배 수준에서 각 분석대상물질의 양을 결정한다.

(다) 표준용액 제조방법의 결정

일반적으로 표준용액 제조시 표준원액(stock solution)을 단계적으로 희석시키는 방법

(희석식)과 표준원액에서 일정량씩 줄여 가면서 만드는 방법(배치식)이 있다. 희석식은

만들기가 수월한 반면 표준원액이 잘못되면 계통오차를 줄 수 있고 배치식은 여러 검

량선 작성용 용액 중 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이를 보정 할 수가 있으나 만들기가 어려

운 단점이 있다.

(라) 표준용액의 제조

충분한 수의 표준용액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농도를 포함한 최소

한 5개 수준의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마) 검량선의 작성시 주의점

① 표준원액으로 사용될 원액의 순도,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② 표준용액, 탈착효율 등에 사용되는 시약은 같은 롯트(Lot)번호를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검량선은 시료 분석조건과 주입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량선이 적정하다고 판정

하면 시료를 분석한다. 검량선은 분석할 시료의 농도를 포함해야 하며 외삽 법

은 피한다. 검량선의 적정성은 제시된 분석기기의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상관계

수가 0.99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내부표준물질의 사용방법 및 보정방법

(가) 내부표준물질의 선정 시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선정한다.

① 머무름 시간이 분석대상물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② 피크가 용매나 분석대상물질의 피크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③ 내부표준물질의 양이 분석대상 물질의 양보다 너무 많거나 적지 않아야 한다.

④ 사용하는 분석기기의 검출기에서 반응이 양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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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부표준물질은 표준용액 등으로 사용하기 전에 탈착액에 일정량을 넣는다.

(다) 보정방법

① 검량선 작성 시 각 표준용액을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면적을 내부표준물질의 크

로마토그램 면적으로 나눈 면적비로 회귀식을 구한다.

② 분석시료의 크로마토그램 면적을 내부표준물질의 크로마토그램 면적으로 나누어

면적비를 구한다.

③ ②에서 구한 면적비를 ①에서 구한 회귀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구한다.

(4) 탈착효율 검정을 위한 시료제조 및 탈착효율 계산방법

탈착효율은 흡착관을 이용하여 채취한 유기용제 등의 분석값을 보정하는 실험이며,

흡착관의 오염, 시약의 오염, 분석대상 물질이 탈착액에 실제로 탈착되는 양을 파악하

여 보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시료 배치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야 한다.

(가) 탈착효율 실험을 위한 주입량을 결정한다. 작업장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예상되

는 농도(ppm)와 공기채취량(L)에 따라 주입량을 계산한다. 만일 작업장의 예상

농도를 모를 경우 주입량은 노출기준과 공기채취량 10 L(또는 20 L)를 기준으

로 계산한다. 계산된 주입량에 5개 농도 수준(0.5∼2배)의 양을 반복적으로 3개

(3수준 × 3반복 = 9개)와 공시료 3개를 준비한다.

(나) 탈착효율 실험용 흡착관의 뒤 층을 제거한다.

(다) 분석대상물질의 원액 또는 희석액 일정량을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흡착관

의 앞 층에 주입한다.

(라) 흡착관을 마개로 즉시 막고 하루 동안 방치한다.

(마) 흡착관의 앞 층을 바이알에 넣고 탈착액을 넣어 탈착한다.

(바) 탈착된 시료를 분석하여 검출량을 산출한다.

(사) 다음 식에 의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 = 검출량 / 주입량

(아) 탈착효율은 최소한 0.75 이상이 되어야 하나 0.90 이상이면 좋다. 탈착효율에 대

한 평가는 분석자가 해야 한다. 즉 12개의 탈착효율 실험결과를 근거로 판단해

야 할 사항은 탈착효율간의 일정성이다. 만일 탈착효율간의 차이가 크고 변이가

심하여 일정성이 없으면 정확한 보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다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분자식: C2H4O 화학식: CH2(O)CH2 분자량: 44.05 CAS No.: 75-21-8

녹는점: -111℃ 끓는점: 10.8℃ 비 중: 0.871(액체) 용 해 도: 물에 용해

특징, 발생원 및 용도:
무색의 가스로 에틸렌 글리콜, 비이온성 표면활성제, 글리콜 에테르류 등의

화학물질 생산 시 사용되며 소독 등 의학산업에 활용되기도 한다.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ppm)

1 ; 발암성 1A,

생식세포 변이원성 1B

OSHA

(ppm)
1

ACGIH

(ppm)
1 ; suspect carcinogen

NIOSH

(ppm)

0.1 , C 5 (10 min); carcinogen,

GroupⅠPesticide

동의어: 1,2-epoxyethane, oxirane

분석원리 및 적용성: 브롬화수소산이 코팅된 흡착관으로 채취하고 증류수와 아세토니트릴/톨루엔(1:1

v/v)의 혼합 용액으로 추출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GC) 전

자포획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 ECD)로 정량한다.

시료채취 개요 분석 개요

§ 시료채취매체: 흡착관(HBr 코팅된 Anasorb

747 carbon beads, 100 mg/50

mg)

§ 유량: 0.05 L/min

§ 공기량 –최대: 12 L

- 최소: 0.75 L

§ 운반: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

§ 시료의 안정성:

§ 공시료: 시료 세트 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 분석기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전자포획검출기

§ 분석대상물질: 2-bromoethanol

§ 전처리: 아세토니트릴/톨루엔(1:1 v/v) 혼합 용

액으로 탈착

§ 컬럼 : Restek Rtx-Volatiles, 30 m × 0.25 mm

× 1 μm capillary column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컬럼

§ 범위 : -

§ 검출한계 : 9.5 ng/sample(044 ppb or 0.79 μ

g/m3)

§ 정밀도 : -

방해작용 및 조치

§ 전자포획검출기에 검출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방해작용을 할 수 있음 정확도 및 정밀도

§ 연구범위(range studied) : 5∼125 μg/sample

§ 편향(bias) : -

§ 총 정밀도(overall precision) : -

§ 정확도(accuracy) : -

§ 시료채취분석오차 : 0.132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I. 시료채취

1. 각 개인 시료채취펌프를 하나의 대표적인 시료채취매체로 보정한다.

2. 0.05 L/min의 유량으로 최대 12 L의 공기를 채취한다.

3. 채취가 끝난 흡착관은 즉시 마개를 닫고 공시료와 함께 밀봉하여 운반한다.

II. 시료 전처리

4. 흡착관에서 플라스틱 마개를 제거한다.

5. 흡착관의 유리섬유는 버리고 앞층과 뒷층의 흡착제를 각각 다른 2 mL 바이알에 옮긴다.

6. 1 mL의 추출용매를 바이알에 넣고 0.5 mL의 증류수를 넣은 후 즉시 PTFE 캡으로 닫는다.

7. 바이알을 혼합기에 올려 60분간 혼합한다.

※ 분석장비(가스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에 시료 주입 시 바이알에 들어가는 실린지의 깊

이를 조절하여 유기용제 층에서 일부가 주입되도록 한다. 물은 유기층에 있는 산(Acid)을 제거하

기 위해 들어간다.

III. 분석

【검량선 작성】

8. 추출용매에 2-브로모에탄올을 주입하여 표준원액을 만든다.

9. 2 mL 바이알에 흡착제 100 mg, 추출용매 1 mL, 증류수 0.5 mL를 넣는다.

10. 마이크로 시린지를 이용하여 표준원액의 일부(μL)를 증류수 층에 주입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11. 최소 5개의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12. 하나의 표준용액 농도 당 2개씩 만들어 분석 장비에서 검출량을 이중 확인한다.

13. 표준용액이 든 바이알을 혼합기에서 60분간 혼합시킨다.

예를 들어 표준원액 제조 시 2-브로모에탄올 7 μL를 추출용매에 주입하여 최종부피 1 mL를 만들었다

면 표준원액의 산화에틸렌 농도는 다음과 같다.

(7 μL × 1.76 mg/μL × 0.97 × 44.05/124.97) / 1 mL = 4.21 mg/mL EtO

시약 기구

§ 톨루엔(Toluene), HPLC 등급

§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HPLC 등급

§ 증류수

§ 2-브로모에탄올(2-bromoethanol)

§ 1-브로모-4-플루오르벤젠(1-Bromo-4-fluorobenzene)

§ 추출용매(extraction solvent)은 아세토니트릴과

톨루엔을 1:1 부피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필

요시 1-bromo-4-fluorobenzene을 추출용매에

넣어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한다.

§ 시료채취매체: 흡착관(HBr 코팅된 Anasorb 747

carbon beads, 100 mg/50 mg)

§ 개인시료채취펌프(유연한 튜브관 연결됨), 유량

0.05 L/min

§ 갈색 바이알

§ 디스펜서(dispenser) 혹은 피펫

§ 용량플라스크

§ 마이크로실린지

§ 혼합기(mechanical shaker)

§ 산화에틸렌은 발연성 및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발암성 물질이다. 브롬화수소산과 염산은 눈, 피부, 호

흡기에 영향을 준다. 작업 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후드 안에서 수행한다.



  

2-브로모에탄올의 밀도 : 1.76 μg/mL

2-브로모에탄올 시약의 순도 : 0.97

2-브로모에탄올/산화에틸렌 분자량의 비 : 44.05/124.97

위에서 제조한 표준원액 10 uL를 넣은 표준용액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

10 μL × 4.21 mg/mL × 1 mL/1000 μL × 1000 μg/mg = 42.1 μg/sample as EtO

※ 표준원액은 사용하지 않고 밀봉하여 냉장보관 시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다.

IV. 계산

 



Cv : 시료에서 분석물질의 농도(ppm)

Vm : 24.45

Cm : 시료에서 분석물질의 농도(mg/m3)

Mr : 44.05(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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